
시
마
네
현 

오
키
도
청

중
앙

민
관
의 

관
계

동
향
·
사
건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

1905년(메이지 38년) 1906년(메이지 39년) 1939년(쇼와 14년)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잡이가 성행하여 
1904년(메이지 37년)에는 과당 경쟁이 됨

시마네현의 허가하에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가 이루어짐

1912년

시마네현 편입을 각의 결정
1905년 1월 28일

내무장관이 고시를 지시
1905년 2월 15일

내무성이 의견 조회
1904년 10월 15일

시마네현이 의견 조회
1904년 11월 15일

나카이가 대여를 청원
1904년 9월 29일

오키도청이 회답
1904년 11월 30일

1906년 3월 27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현지조사

③산업 단속, 인허가(어업 관련)

③산업 단속, 인허가(어업 관련)

관유지 차용 청원 제출
1906년 4월 30일

관유지 차용 청원 제출
1910년 6월 25일

관유지 차용 청원 제출
1915년 4월 30일

강치 어업 허가
1905년 6월 5일

강치 어업 추가
1905년 4월 14일

강치 어업 허가 청원
1915년 4월 30일

강치 어업 허가 청원
1910년 6월 25일

강치 어업 허가 청원
1907년 6월 28일

각의 결정과 건명록

수록 자료

⑤과세 등

시마네현이 편입을 고시
1905년 2월 22일 1905년 5월

관유지 대장에 등록

시마네현이 오키도청에 훈령
1905년 2월 22일

강치 어업자 단속
1905년 7월 26일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 금지
1908년 6월 30일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 금지
1911년 12월 30일

다케시마의 김과 전복 채취를 허가
1921년 4월 1일

No.1 No.2 No.3

No.5 No.6

No.4

칙령으로 다케시마를 
오키도청의 관할 구역으로 지정

1909년 3월 29일 No.7

인광 시굴권 허가
1939년 6월 6일 No.20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 등기
1905년 6월 6일

No.8

관유지 사용료 설정
1906년 7월 2일 No.22

세목에 강치 어업 추가
1906년 3월 1일 No.21

No.9 No.10 No.13

No.17 No.18 No.19 No.14 No.15 No.16

강치 어업 허가 청원
1905년 5월 20일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 설립
1905년 6월 6일

No.11 No.12

1920년 4월 29일, 
1921년 4월 2일, 
1926년 3월 17일에도 
관유지 차용 청원 제출

※1916년(다이쇼 5년) 6월까지는 연간 
   4엔 20전, 같은 해 7월부터 연간 4엔 70전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②등기 ①다케시마의 관할

①다케시마의 관할

1905년 8월 19일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를 시찰

1907년 1934년

No.1

13 14

나카이 부탁을 받아서 내무성은 
외무성과 시마네현에 무인도
(다케시마)에 대해 조회

다케시마의 명칭을 정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岐島司)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고시하도록 지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를 대표 
사원으로 하는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가 
등기되어 관보에 공고(6월 15일)

시마네현이 오키도청에 섬의 
명칭, 소관에 대해 의견 조회

오키도청이 소관을 승낙하고 
섬의 명칭은 ‘다케시마’가 
적당하다고 시마네현에 회답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현 내에 고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록

시마네현 지사가 오키도청에 
다케시마의 시마네 편입에 대해 훈령

시마네현이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현지사의 허가 어업에 추가

시마네현이 나카이 요자부로 외 3
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하고 
감찰을 교부

오키도청이 강치 어업자에게 
다케시마에서의 폐기물 투기에 
대해 주의, 단속

나카이 요자부로가 무인도인 
리얀코 섬의 대여를 정부에 청원

나카이가 제출한 강치 어업 허가 
청원은 같은 해 5월 20일자

나카이 요자부로 등 4명이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를 설립. 대표자와 설립 
취지를 신고

칙령으로 오키 섬을 도청을 둘 도지(島地)로 지정하고 
다케시마를 오키도청의 관할
※정식으로 칙령에 따라 다시 지정되었다.

신청이 있었던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 
청원에 대해 오사카 광산감독국이 허가. 
상공성이 같은 해 9월 19일자 관보(제3813
호)에 공고

시마네현은 현세 부과 규칙의 
영업세 과목에 강치 어업을 
추가하였다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다케시마 및 주변 20정 
이내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다케시마 및 주변 지정 
구역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금지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강치 어업자에 의한 다케시마 및 주변 지정 
구역에서의 우뭇가사리, 김, 미역, 소라, 
전복 등의 채취를 허가

시마네현은 강치 어업자에 대해 
다케시마의 관유지 사용료를 연간 
4엔 20전으로 설정, 이후 징수

나카이 요자부로가 관유지(다케시마) 
차용 청원을 제출(기간은 1906년 6
월부터 1911년 5월까지 5년간)

나카이 요자부로가 관유지(다케시마) 
차용 청원을 제출(기간은 1911년 7
월부터 1916년 6월까지 5년간)

나카이 요자부로가 관유지(다케시마) 
차용 청원을 제출(기간은 1916년 7
월부터 1921년 6월까지 5년간)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강치 
어업 허가 청원을 제출(계속분)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강치 
어업 허가 청원을 제출(계속분)

나카이 요이치(요자부로의 사업 승계자) 
등이 강치 어업 허가 청원을 제출(계속분)

시마네현이 황태자 전하
(훗날의 다이쇼 천황) 행차 
시 ‘시마네 사진첩’
(다케시마가 포함된 사진집)
과 강치 가죽을 헌상

시마네현이 “시마네현 산업 요람”
에 다케시마에 대해 기재. 
“시마네현 안내”, “시마네현지(島根
縣誌)”, “오키도지(隠岐島誌)” 
등에도 기재(1912년~)

돗토리현 수산시험장이 
다케시마 주변 해역을 조사

塚本先生：公表 → 公告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